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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등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증권 매매와 매매주문 그리고 자

산배분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매와 매매주문 그리고 자산배분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매매와 매매주문 그리고 자산배분에 있어서 선관의 의무와 고객에 대한 동등한 대우원칙

에 따른다. 

3. 투자증권 거래시나 자산배분시에 특정수익자나 특정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

는 안된다.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 포트폴리오매니저와 트레이더의 분리 및 사전자산배분원칙을 통해 배분의 공정성과 매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5. 매매결과를 펀드별로 배분시에는 취득 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한다. 취득 

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배분한다.  

6. 펀드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한다. 자산배분내역서에 

정정이 있는 경우와 펀드별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준법감시인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자드 그룹 규정 

 

회사는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라자드 그룹의 규정을 준수하나 양자간

에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우선한다.   

 


